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5] <개정 2014.5.1>

구급차등의 운용위탁에 대한 기준 및 절차(제36조관련)

1. 구급차등의 운용을 위탁한 의료기관과 그 위탁을 받은 자는 위탁 구급차등의 

등록번호,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번호, 구급차등 운용 신고번호, 운용 인력의 명

단 및 자격 등을 위탁계약서에 명시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구급차등의 운용을 위탁한 의료기관은 그 위탁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 및 점검하여야 한다.

  가. 「구급차의기준및응급환자이송업의시설기준등기준에관한규칙」의 준수 여

부

  나. 수탁기관 소속 응급구조사가 별표 13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준수사항을 지

켰는지 여부

  다. 법 제43조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 여부

3. 구급차등의 운용을 위탁받은 자는 위탁 의료기관의 구급차등 운용이 필요한 

경우 즉시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구급차등의 운용을 위탁받은 자는 이를 위탁한 의료기관의 장에게 위탁 구급

차등의 월별 운행기록을 매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